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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구성부품 기준(제69조제1항 관련)

1. 연료장치 및 그 구성부품은 연료의 사용조건을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

열적·기계적·화학적 특성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며, 인접한 부속 등과 정전

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

2. 부식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

3. 연료장치는 정해진 압력에서 기밀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. 이 경우 정해진 압

력은 평상시의 압력의 2배이며, 최소 130kPa의 절대압력과 동등한 압력이어

야 한다.

4. 평상시 압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압력은 자동적으로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

(오리피스, 안전밸브 등)로 조절되어야 하며, 발화의 위험이 없을 것

5. 연료장치를 거꾸로 뒤집은 경우에도 연료 누유량은 30g/min을 초과하지 않

을 것

6. 금속재질 이외의 연료장치의 경우에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

기준에 적합할 것

 비고: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

의 기준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
